
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( 19조 9항 )

1. 연구개  부당집행 액 회

가. 연구 간 이  또는 연구 간 종료 후 집행한 액. 다만, 다 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 실  사용  것이 인  액  회

하지 않는다.

   1) 연구 행 간  원인행 를 하고 사용실 보고 시 지 집행이 

료  직 (다만, 연구장 ·재료   ·장  구입 는 외한

다)

   2) 연구 간 종료 후  종보고  인쇄  등 부 경

나. 연구개  목별 계상 에 근거하여 계 앙행  장이 

부당집행 액  하여 통보한 액

다. 연구개 과  행과 이 없거나 증명 가 미 한 집행 액

라. 연구 카드 또는 계좌이체  집행하지 않는 액(다만, 12조 2 1

항에 라  사용  인 하는 경우는 외한다)

마. 12조 2 3항에 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하여 미리 승인  

얻지 않고 집행하 거나 규  범 를 과하여 사용한 액  사업

 사용실 보고를 허  한 액

. 주 연구  장이 주 연구책임자  에 하지 않고 집행한 

참여연구원에 한 직 (다만, 인건 는 외한다)  연구개 과

에 참여하지 않  연구원에게 지 한 액

사. 연구개  사용 액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

구분 연구개  부당집행 

직

연구과

추진

1) 국내 출장여 : 연구개 과  행  여  에 라 실

 지 한 경우  · 통·식  등  증 에 어느 

하나 이상  증 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액 

2) 회 : 사  원인행  또는 회  없이 집행한 액(10만원 

이하  회 는 증 첨부 시 외)

3) 해당 연구개 과  행과 한 식 : 평일 심 식  집

행한 액

고: 19조 12항에 라 앙행  장이 산하지 않는 

경우에도 해당 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 

연구 당

1) 연구개 계획  상  액  과하여 사용한 액(인건 를 

연구개 계획  상  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 당  연

구계획  상  액보다 증액할  없 )

2) 여도 평가 등 합리 인  없이 지 한 액

3) 연구책임자 단독  지  액

4) 인건 를 연구개 계획  상  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

인건  20퍼 트를 과하여 지 한 액

간 연구개 계획  상  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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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연구 간  생한 이자  앙행  장  승인  지 않  

용도  사용한 액(단, 연구개 에 재 자하거나 연구 과 리분야  

역량 강 를 하여 사용한 경우는 외한다)

자. 민간  실  부담액이 약에  한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

우, 부족 액

2. 부당집행  회 는 액  범

가. 1 가목부터 아목 지  규 에 해당하는 경우: 각 목에 해당하는 

액  부출연 연구개  민간  부담 연구개 를 합산한 

액에  부출연 연구개 가 차지하는 에 해당하는 액

나. 1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: 부담액 부족 액   회

다. 가목  나목에 해당하는 액 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.


